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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

❍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질적향상을 위한 건전한 도시기반 조성
❍ 가로 및 도로변 미관과 경관유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▢ 관련규정
  ❍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  ❍ 「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▢ 연도별 정비현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건)

구  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
불법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13,304 2,317 3,963 2,704 2,493 1,827

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516 126 161 49 85 95

   ※ 읍·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협력,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월별 정비실적 집계

▢ 정비개요
  ❍ 정비반 편성 : 12개반(군·읍·면 각 1개반)
    • 총    괄 : 민원과장
    • 건 축 팀 : 무허가 고정광고물 지도 및 단속, 미신고 불법 유동광고물 

행정처분(과태료, 이행강제금 부과 등)
    • 읍 ·  면 :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(철거 등)

  ❍ 정비기간
    • 명  절 : 설날(1월 말 ~ 2월 초), 추석(9월 말 ~ 10월 초)
    • 개학기 : 1학기(2월 말 ~ 3월 초), 2학기(8월 말 ~ 9월 초)
    • 풍수해 : 장마철(7월 초 ~ 8월 말), 겨울철(12월 말 ~ 2월 말)
    • 장류축제 : 10월 중순 
    ❍ 정비대상 : 가로 및 도로변의 불법 유동광고물 



  ❍ 정비내용
    • 가로 및 도로변, 주요 관광지, 학교 주변 불법 유동광고물 수시 정비
    • 무허가 고정광고물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통한 적법화 추진

▢ 불법광고물 정비절차
불법광고물

적발
 수시․특별점검 및 민원접수(현장민원 및 안전신문고) 등을 통한 확인

⇩
현장조사  게시자, 게시일시, 게시내용 등 확인

⇩

현장조치

 유동광고물(현수막, 벽보, 입간판, 전단 등) : 현장 철거

  ※ 철거 전·후 사진 첨부하여 월별 정비실적 보고 철저(매월 10일)

 고정광고물(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, 옥상간판 등)

  - 읍·면 : 현장사진 첨부하여 군 광고물 담당자에게 통보

    ※ 단, 추락 등 위험 발생의 소지가 큰 광고물은 현장 조사인이 즉시 철거 후 파
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군 광고물 담당자에게 통보

  - 군 : 현장 확인 및 경미한 사항 현장시정 조치
⇩

행정조치

 유동광고물(현수막, 벽보, 입간판, 전단 등)

  - 최초 : 해당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신고(허가)를 통해 적법하게 

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

  - 2회 이상 반복 시 :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

    ※ 사전통지를 통해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한 부여

    ※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% 감경

 고정광고물(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, 옥상간판 등)

  - 최초 : 해당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신고(허가)를 통해 적법하게 
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(최대 2회)

  - 2차 시정명령 기간 내 미시정 시 : 이행강제금 부과
   ※ 이행강제금 부과 후 미시정 시 시정 완료 전까지 연 2회 반복 부과

▢ 행정사항
  ❍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읍·면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
  ❍ 읍·면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

실적을 군 옥외광고물 담당자에게 제출


